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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등의 신호순서(제7조제2항 관련)

신 호 등 신 호  순 서

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

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

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

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

한다.

적색ㆍ황색ㆍ녹색(녹색화살표)의 삼색등

화로 표시되는 신호등

녹색(적색 및 녹색화살표)등화ㆍ황색등화ㆍ

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.

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ㆍ녹색화살표의 

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

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화살표등화ㆍ적색화살

표등화의 순서로 한다.

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

신호등
녹색등화ㆍ녹색등화의 점멸ㆍ적색등화의 순

서로 한다.

황색T자형ㆍ백색가로막대형ㆍ백색점형

ㆍ백색세로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

신호등

백색세로막대형등화ㆍ백색점형등화ㆍ백색가

로막대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

T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

자형등화의 점멸의 순서로 한다.

황색T자형ㆍ백색가로막대형ㆍ백색점형

ㆍ백색세로막대형ㆍ백색사선막대형의 등

화로 표시되는 신호등

백색세로막대형등화 또는 백색사선막대형등

화ㆍ백색점형등화ㆍ백색가로막대형등화ㆍ백

색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ㆍ백색

가로막대형등화 및 황색T자형등화의 점멸의

순서로 한다.

비고

교차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

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, 적색 및 녹색화살표

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
